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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 5. 18.

조정번호 : 제2021 - 8호

안   건   명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해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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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계약자 000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3.14. (무)◯◯ 종합보험1901 및 상해수

술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9.4.28. 신청인은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S618,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코드 SC022)를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

차봉합술(이하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

해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이 사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피

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의 상해수술비 1,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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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청구사항은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이 아닌 시술 또는 의료적 처

치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약관의 문언

이 사건 약관은 수술에 대해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이하 ‘수술의 정의 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여기

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

함되며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제외(이하 ‘흡인 등 제외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판례의 입장

법원은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 ‘갑상선에 있던 결절

을 태워 없어지게 함으로써 결절을 제거하여 갑상선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

험계약에서 제거의 방법을 잘라 없애는 것으로 한정한 취지로 보이지 않아 생체에 적제 

조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1) 선천성 질환인 이소성몽고반점에 대한 레이

저 치료에 대하여는 ‘선택적 광열분해 원리에 의해 색소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빛에너지

가 열에너지로 전환하여 해당 목표물만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제거되는 것으로 의료기

구를 사용하여 피부 표면을 절개하지 않고 병소 등 비정상적인 신체 부위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포함한

다’고 판단하였으며,2) 레이저 또는 고주파전류를 가하여 자궁근종 조직을 응고시켜 근종

을 괴사시키는 자궁근종 용해술3), 저온물질(액체질소나 이산화탄소결정체)을 이용하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2가단338877, 2013가단5025326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9.8.23.선고 2019나2003590 판결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12.14.선고 2010가단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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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터조직을 파괴하거나 면역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치료하는 티눈에 대한 냉동응고술4)에 

대해도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은 ‘절단, 적제와 같이 생체를 잘라내는 행위보다

는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되는 흡인, 천자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더 유사’하다고 

보아 수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5)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범망막 레이저 광

응고술은 ‘레이저를 통해 신생혈관을 응고시키는 것으로 그 방법에 있어 신경차단과 유

사’한 점 등을 들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6)

다. 소결

살피건대, 기존의 외과적 수술 내지 전통적 관혈(觀血) 수술은 통상적으로 생체에 대한 

침습(侵襲)과 환부에 대한 절단, 절제가 수반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관은 수술의 정의 조

항에서 ‘절단, 절제’를 수술의 대표적인 행위로 적시하고 이에 덧붙여 ‘절단, 절제 등 조

작’이라고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까지 수술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은 의료기구의 개발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

른 수술 영역의 확대를 예정7)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에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이 사건 약관은 흡인, 천

자 등 조치와 신경차단은 수술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인지 여부는, 외형적인 행위인 ‘절단, 절제’ 또는 

‘흡인, 천자, 신경차단’을 수술의 본질적·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아 형식적으로 이의 존부만 

살필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치료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살펴 절단, 절제와 유사8) 내지 

상응하는 조작인지 혹은 흡인, 천자, 신경차단과 유사9) 내지 상응하는 조치인지를 판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해의 부위·정도 내지 특성10)뿐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

4) 인천지방법원 2020.1.31.선고2017가단223766 판결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2.5.23.선고 2012가단10540 판결(이후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114455에서 상고기각)
6) 서울고등법원 2011.12.9.선고 2011나62559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19.8.23.선고 2019나2003590 판결

8) 수원지방법원 2018.12.11.선고 2017가합15471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12.14.선고 2010가단66 판결,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9.5.3.선고 2018나62258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1.12.9.선고 2011나625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0.선고 2012가합517721, 2012가합528417
판결

10) 만1세미만의 유아에게 발생하는 암 중 22%에 이르는 백혈병의 경우 절단, 절제 등의 치료가 아니라 요추천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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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수단·절차·양태 및 이로 인한 신체에 대한 침습 정도나 위험, 전체적인 치료과정

에서 의학계에서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 사건 

판단11)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의 경우

열상 등을 동반한 외상의 치료를 위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수술용 가위 등으로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외상 봉합 과정에서의 변연절제술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봉합이 지연되어 생체 조직이 불가피하게 

손상될 수 있어 시행되는 중요한 치료단계이다. 즉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대상 

범위를 판단하고 절단, 절제 후 괴사된 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어 생체조직이 노출되었

다는 증거로서 남은 조직에서 출혈을 확인하므로 그 행위 형태가 형식적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되고, 이후 상처를 봉합하는 행위로 이는 의학을 전공하고 훈련을 받

은 면허자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대해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죽거

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와 상처를 봉합하는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과정으로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의 정의 조항의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청인에 대해 부여된 보험청구코드(SC022)에 대해서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 변연절제포함, 제1범위, 길이 2.5cm이상~5.0cm 미만)’으

로 분류하고, 실시 방법으로 ‘조직을 수술용 가위로 제거’, ‘피하층, 피부 등을 층별로 

봉합을 시행’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12) 이는 흡인, 천자와 같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이

중심정맥관 삽입 등을 통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치료 방법인 점, 혈액암의 경우 약관
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혈액암 환자가 암수술급여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 등
을 감안하여 요추천자 및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술을 수술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15.선고2012가단

5065341 판결)
11)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치료 방법이 

보험계약에서의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경우에는 당해 치료로 인한 신체의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치료 대상 질병의 위험 정도, 입원 필요 여부, 마취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
고 판단(광주지방법원 2018.8.9.선고 2018가합53448, 2018나24157판결)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코드 SC022(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 이외, 변연절제포함, 제1범위, 길이 2.5cm이
상~5.0cm 미만)의 실시방법: 1. 창상 부위를 체온 정도로 덥힌 링거락트산염용액(lactated ringer solution)으로 세
척한다. 2.창상 부위를 과산화수소 및 포타딘(potadine)으로 소독을 시행한다. 3. 개방창을 통해 변연부를 따라 

30G의 주사침을 찔러 국소마취제를 천천히 주사한다. 4. 창상부위의 오몀부위 및 봉합선에 어긋날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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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 사건 흡인 등 제외조항의 조치에 해당된다

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

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

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

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

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 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코드 ‘SC022’, 명칭은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

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되며 흡인, 천자와 같

이 뚫거나 찌르는 방식에 유사하거나 신경차단과 유사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

제 포함)은 이 사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

여 이 사건 약관상 상해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되는 조직을 수술용 가위(예:Iris scissor)로 제거한다. 5. 피하층, 피부 등을 층별로 봉합을 시행한다. 이 때 피하
조직층을 매몰할 때에는 피부면의 봉합선을 따라 창상연이 조금 외반되도록 봉합해주어야 한다. 봉합방법은 단
순단속봉합(simple interrupted suture), 수직석상봉합(vertical mattres suture), 수평석상봉합(horizontal mattres
suture), 표피하봉합(subcuticular continuos suture), 연속봉합방법(continuos over and over suture) 등이 있으며 
시술자의 취향이나 창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6. 드레싱(dressing)을 시행한다. 7.창상환자에게 0.5ml의 파상
풍 톡소이드를 주사한다. 8. 발사는 두피부위에서 대략 7-10, 몸통 뒷면에서는 10-14일, 사지에서는 10-21일 정도

에 시행하며 약2-3주간은 외과용 테이프(예: Steri-strips)를 붙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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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

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

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

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생략)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

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